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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814호) 공포 알림

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· 공포(총리령 제1814호,

'22.7.12. 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주요 내용 >

○ 가공 후 밀봉 포장한 축산물(가공 · 포장 등)의 살균 · 멸균 · 급속냉동 공정을 다

른 축산물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 허용

○ 밀봉된 축산물･식품의 경우 축산물운반업 · 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

*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밀봉 식품(유산균음료, 어류 · 조개류 등)도 가능하도록 개선

○ 축산물 가공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 기준 · 절차 명확화

*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, 수질검사 부적합 시 가공 등에 사용중지 등

○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가품질검사 (분쇄포장육에 한함)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실

및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

2. 동 개정령은 2022년 7월 1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h t t p ://www. l aw.go.kr )에

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814호) 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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